
정유기업, 폴사인 준수 계약 요구
Marke r도 첨가 … 주유소는 특정제품 판매강요 불공정 제기

정유기업들이 10월부터 자사생산 휘발유에 식별제를 첨가한데 이어 상표표시준수 의무를 강화한 계약서 또

는 합의서를 요구해 주유소 운영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과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이유로 석유제품 공

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 계열 주유소와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SK와 LG정유도 계열 주유소와 석유

제품 공급계약과 관련된 합의서를 체결중이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서 또는 합의서에는 최근 급속하게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덤핑 석유제품이 계열 주유소

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표시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 포함돼 주유소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SK와 현대오일뱅크는 아울러 10월1일부터 자사 상표를 단 주유소(폴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휘발

유에 자사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제(Marker)를 첨가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2001년 하반기 이후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고 있고, 7월부터 인천정유가

현물시장에 뛰어들면서 폴 주유소들이 국내외 타사의 값싼 제품을 공급계약사 제품과 섞어 판매하는 불법행위

가 늘어 마커 사용은 물론 상표표시준수 의무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계약서 또는 합의서에는 상표표시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표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자금·시설물·전산·직원교육 등에 대한 서비스도 대폭 강화할 방

침이다.

이에 주유소업계는 이미 2001년 하반기부터 복수 폴사인제(상표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회사

제품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폴 주유소 운영자는 공급계약사가 상표표시 준수 의무를 강화한 계약 또는 합의를 강요하면 폴

사인을 떼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유기업과 주유소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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